
1

참치의 은밀한 여정
한국 어선에서 일본으로 공급되는 참치의 

불투명한 공급망에 감춰진 인권 위험 



2 3

요 약

들어가며

참치 공급망: 태평양에서 일본 시장까지 

1.   한국 원양어업의 중심, 참치 

      가. 한국 원양어업의 참치 수확 과정 

      나. 대일본 참치 수출량

2.   세계최대의 참치 시장, 일본

      가. 일본의 참치 생산 및 소비 경향

3.  한국에서 일본까지의 공급망

      가. 태평양에서 일본까지, 그 사이의 전재

      나. 참치 수출 관련 주요 한국 기업

      다. 일본 내 참치 유통 관련 주요 기업

	

한국 원양어업의 인권 리스크

1.   강제노동과 인신매매의 정의 

      가.  강제노동

      나. 인신매매

2.   한국 원양어업에서의 강제노동과 인신매매 

3.   한국 정부의 대응 및 그 한계

      가.  2021년 해양수산부 정책

      나. 2022년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등방지법')

일본 정부 및 기업의 수산물 수입 관련 정책과 그 한계

1.   정부: 참치 수입 절차

2.  기업: 자발적 노력

3.  정부와 기업 행동의 한계

원양어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에게 구제를 
제공하기 위한 권고

1.   한국 정부를 위한 권고 

2.  일본 정부를 위한 권고

3.  수산물을 수입하는 일본 기업을 위한 권고

4. 지역수산기구를 위한 권고 

목 차 

I. 

II. 

III.

IV. 

V. 

5

9

11

11

14

18

20

22

29

32

35

35

37

38

44

47

48

48

53

62

65

65

66

67

68



4 5

한국 원양어업은 세계에서 4번째로 큰 규모로, 태평양 해역에서 주로 조업을 한다. 원양어선 중 절반 이상이 긴 

줄에 낚시 바늘을 달아 수면에 늘어뜨리는 방식으로 참치를 잡는 참치연승선이다. 참치연승선에서는 주로 황다

랑어, 눈다랑어, 참다랑어 등을 어획하는데 이들은 주로 횟감용 참치로 시장에 공급이 된다. 한국 원양어선에서 

어획한 횟감용 참치의 최대 수출국은 일본이다. 2021년에는 횟감용 참치 수출량 중 41%가 일본으로 수출이 되

었으며, 이는 수출금액의 8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일본은 노동인구 감소 및 수산업 기피 현상으로 인하여 어

선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수도 감소를 하여 수산물의 수입의존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 외에도 대

만, 중국, 호주 등에서 횟감용 참치를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원양어선에서 잡힌 참치가 일본 시장으로 유통되기까지의 공급망은 매우 복잡하고 불투명하여 파악

이 어렵다. 한국 원양어선은 공해 및 태평양 도서국가의 EEZ에서 조업을 하는데 이때 수확한 참치의 절반 이상이 

해상에서 바로 운반선으로 옮겨져 일본으로 수출이 되고 있다. 이러한 해상 전재는 운반선 내에서 여러 어선의 

어획물이 혼재될 확률이 높고 관리감독이 어려워 참치 지역수산기구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있다. 그러

나 한국의 참치연승선이 주로 조업을 하는 태평양 해역에서는 공해상 전재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

수산기구는 해상 전재가 일어날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신고 받아 관리하고 있으나 관련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가 

되고 있지는 않으며, 한국 정부도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거부를 하였다. 결국 원양어선에서 일본시장

까지 참치의 공급망은 불투명하게 유지되고 있다.  

불투명하고 복잡한 참치의 공급망은 일본 시장에서도 여전히 복잡하고 불투명하게 이어진다. 일본에서 참치를 

수입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무역상사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러나 무역상사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운

반선과 국내외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불투명하게 참치를 가공, 운반, 유통하고 있어 관련 정보에 외부에서 접근하

기가 어렵고, 노동 착취를 통해 잡힌 참치와 그렇지 않은 참치가 섞이지 않았다는 것이 보증이 되지 않는다. 한편, 

일본은 참치 수입 시 지역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법에 근거하여 참치 조업 시에 불법어업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보장을 하는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 등의 인권침

해와 관련된 내용은 반영이 되지 않는다.

요약

일본 도쿄의 츠키지시장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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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에서 한국 원양어선으로 그리고 일본 항구와 시장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공급망은 참치 수확 과정에서 발

생한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을 숨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와 국제기구, 그리고 기업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다. 한국 정부는 어선원노동협약을 비준하고 

특히 송출입과정에서 공공성을 확보하여 이주어선원에 대한 수수료 및 불법 임금공제 관행이 개선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원양어선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일본 정부는 참치

를 비롯한 수산물 공급망에서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확보하고 기업들이 공급망에서 인권실사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세우고 이행한 후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수산물 수입 과정에서 

불법어업 외에도 선원들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수입금지를 해야한다. 또한 일본의 수산물 수입 기업들은 공

급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선원들이 실효성 있는 고충처리 및 구제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

로 초국가적으로 발생하는 선원들의 노동 인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수산기구에서는 구속력 있는 노동기

준을 마련하고 공급망을 복잡하고 불투명하게 만드는 해상 전재를 보다 면밀히 감시하고 신고 내용을 공개하여 

전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할 때에야 참치의 공급망은 인권침해

와 불법어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횟감용 참치의 주요 공급처인 한국 원양어선에서는 강제노동과 인신매매의 위험이 매우 높다. 한국 원양

어선에 일하는 대부분의 노동자는 이주노동자인데 이들은 본국에서 가난하고 교육을 받지 못하여 연약한 상태에

서 구직을 하기 때문에 쉽게 조작과 착취의 대상이 된다. 본국에서 수입이 전혀 없거나 매우 적은 이들은 좋은 일

자리를 소개해준다는 송출업체의 약속에 의존하여 원양어선에 타게 된다.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가 없는 원양어

선에서 이들은 12 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한국인 선원의 10분의 1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노동착취를 

당한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삭감을 당하고, 언어 폭력 등의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여권 압수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돌려받지 못하는 이탈보증금으로 인하여 일을 그만둘 수 없

어 강제노동과 인신매매 상황에 놓여있다. 특히 참치연승선은 다른 원양어선보다도 휴식 없는 노동시간과 항해

시간이 더욱 길어 강제노동과 인신매매 위험도가 더욱 심각하다.

한국 원양어업에서의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 문제에 대해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는 2020년, 이주노동자에게 

국제운수노동조합 기준의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된 임금 지급, 송출수수료 등의 감액 없이 총 임금을 수령 보

장, 최소 휴게시간 보장 및 장기 승선 방지, 생수의 균등 분배 등의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한국 원양어선에서 

일했던 이주노동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정부의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한편 한국에

서는 인신매매방지법이 제정이 되었으나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를 인신매매 피해자로 식별하고 지원

하기 위한 제도는 전혀 마련되지 않아 활용이 어렵다. 때문에 한국 원양어선에서 어획한 참치는 인신매매와 강제

노동의 위험이 매우 높다.

한편, 일본 정부는 2022년 공급망 인권실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 리스크에 대해 식별하고 대책을 세울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참치를 수입하고 유통하는 주요 

기업들의 인권실사 정책과 관행에 대해 분석을 한 결과는 아쉬웠다. 일본의 참치 유통 관련기업 중 공급망을 공

개하고 있는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수산업에 특화된 인권실사정책을 보유하고 참치와 관련된 구매 가이드라

인이 마련된 곳도 있었으나 실제로 기업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정책이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일례로 일본의 대표적인 무역상사에서는 공급망에서 정책적 대화를 통해 인권 보호를 도모한다고 밝

혔음에도 불구하고 수산물을 공급받던 원양어선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미리 식별하고 대응하지 못하여 제도 및 

정책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기도 하였다. 즉 일본의 참치 공급망에 있는 기업들의 인권실사정책은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 리스크에 대해 식별하고 대응하기에 역부족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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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에 위치한 츠키지 시장의 참치 경매 현장 © Shutterstock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에 따르면 어업은 전형적 3D(Dirty, Dangerous, 

Difficult) 업종 중 하나로 가장 위험한 산업 중 하나이다. 특히 원양어업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공해와 배타적경제수역의 여러 관할권을 넘나들며 이루어지는 조업의 특성으로 관리감독이 매우 어렵다. 한편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기국의 노동자가 아닌, 국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이주

노동을 도모하는 외국인으로 채워지고 있다. 이미 본국에서의 가난 등으로 연약한 상태인 이주민들은 이주 과정

에서 제시되는 불합리한 조건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이 가혹한 노동조건에서 최저임금으로 착취를 당하는 원

양어선에서 일을 하게된다. 이로 인하여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단순한 노동착취가 아닌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생산된 수산물은 또다시 국경을 넘어 가공되고 유통되어 소비국에 다다

르며 공급망 전반에 강제노동과 인신매매의 위험을 확산시킨다. 

그러나 원양어선에서 수확한 수산물의 공급망은 매우 복잡하여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가 정확히 ‘원산지'

를 알아내는 것이 어렵다. 복잡하고 불투명한 공급망은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보이지 않도록 만드는 

장막과 같은 역할을 한다. 여러 나라에서 강제노동과 인신매매에 대응하는 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공해와 여러 연

안국을 드나들며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제대로 수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할 의지를 보이는 국가는 없다. 기업 또한 

사업 과정에서 자신의 사업장을 넘어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알아내고 대응할 책임이 있지만 이

러한 기업의 책임은 아직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언적인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 결국 슈퍼마켓에서 깨끗하게 포

장된 원양산 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강제노동과 인신매매로 얼룩진 수산물을 구매할 확률이 높다. 

한국 원양어업의 최대 생산 및 수출 품목은 참치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횟감용 고급 참치는 대부분 일본으로 수

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일본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참치의 공급망에 존재하는 인권리스크

가 매우 높다는 점을 밝히고 한국과 일본 정부 및 공급망에 연루된 기업들의 책임에 대해 강조하고자 한다. 2장

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참치 산업의 특성 및 규모와 일본 시장에 유통되는 한국산 참치의 공급망을 분석한다. 3장

에서는 한국 원양어업에서 발생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는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에 해당하며 정부의 조

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밝힌다. 4장에서는 소비국 일본에서 수산물 공급망

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취한 노력 및 그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한국산 참치 공급망에 연루되

어 있는 한국 및 일본의 정부와 기업 그리고 지역수산기구에 대한 제언을 한다.

I. 들어가며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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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참치 공급망: 태평양에서 일본 시장까지   

1. 한국 원양어업의 중심, 참치 

원양어업은 세계적으로 소수의 국가에 생산력이 집중되어 있다. 총 209척의 한국의 원양어선 선단은 세계에서 

4번째로 큰 규모이다.1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조업구역은 남태평양(154척), 대서양(79척), 북태평양(24척), 인도

양(16척), 기타해역(14척) 순이다. 2021년 말 기준, 한국 원양어선은 참치연승, 저연승, 참치선망, 원양봉수망, 원

양트롤, 오징어채낚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09척 중 참치연승어선이 52.2%(109척)로 가장 많다.2 참치 

연승선에서는 주로 황다랑어, 눈다랑어, 참다랑어류 등을 어획하며 이들은 횟감용 참치로 유통이 된다.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태평양산 참치를 보관하는 창고 © Shutterstock

오징어 채낚기(squid jigs) 

: 낚시바늘이 여러 개로 된 복합낚시를 오징어의 분포 수층에 수직으로 

투하한 다음 낚싯줄을 위로 재빨리 채어 오징어가 낚시에 걸리도록 하여 

잡는다.

트롤(trawl) 

: 주머니 모양으로 된 어구를 수평방향으로 임의시간동안 끌어 대상생물을 

잡는다. 

봉수망(stick-held deep net) 

: 배의 한쪽 현에 뜸대나 뻗침대가 부착된 어구를 부설하여 놓고 어군을 

배와 어구 사이에 유도한 다음 돋움줄을 당겨 잡는다.

출처: 국립수산과학원3 

그림 1. 원양어선 조업 방식

참치선망(purse seine) 

: 주머니 모양의 그물이 없는 긴 네모꼴의 그물로 어군을 둘러쳐 포위한 

다음 발줄 전체에 있는 조임줄을 조여 어군이 그물 아래로 도피하지 못하

도록 하고 포위범위를 좁혀 대상 생물을 잡는다. 

참치연승(longline)  

: 대상물을 일시에 여러 마리를 잡기 위하여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개의 아릿줄을 달고, 아릿줄 마다 낚시 1개씩을 달아 수평으로 부설

하여 대상물을 낚아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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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진 일본어 한국어 영어

1
クロマグロ 
쿠로마구로

참다랑어
Atlantic/ Southern Bluefin 

tuna

2
ミナミマグロ 
미나미마구로

남방참다랑어 Southern bluefin tuna

3
メバチマグロ 

메바치
눈다랑어 Bigeye tuna

4
キハダマグロ 

키하다
황다랑어 Yellowfin tuna

5
ビンナガ 
빈나가

날개다랑어 Albacore

6
カツオ 
가쓰오

가다랑어 Skipjack tuna

자료 : 일본 수산성 홈페이지 참조해 KOTRA 도쿄무역관 작성 

원양산 참치의 종류 

흔히 참치라고 불리는 다랑어류는 고등어과에 속한 외양성 고도 회유종이다. 다랑어는 적도를 중심으로 남·북 아

열대 및 온대해역의 5대양에 널리 서식하고 있다. 초여름에는 고위도로 올라오고 늦가을에 다시 저위도로 계절

회유를 하기 때문에 이들의 어장은 태평양과 대서양 등에 걸쳐 널리 분포되어 있다. 원양어업에서 주로 수확하는 

상업적 참치 어종은 가다랑어(Skipjack), 날개다랑어(Albacore), 눈다랑어(Bigeye), 황다랑어(Yellowfin), 대서

양 참다랑어(Atlantic bluefin), 남방 참다랑어(Southern bluefin), 태평양 참다랑어(Pacific bluefin)의 7종이 있

다. 가다랑어, 날개다랑어, 황다랑어는 주로 참치캔으로 가공이 되며, 눈다랑어와 참다랑어류는 주로 횟감용 고

급 참치로 공급이 된다.

표 1. 상업적 참치 어종의 종류4

12 13

태평양의 어선 ©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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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 원양어업의 참치 수확 과정 

한국의 참치연승선은 2021년 말 기준, 총 109척으로 주로 태평양 해역에서 참다랑어, 눈다랑어, 그리고 일부 황

다랑어를 고급 횟감용 참치로 수출하기 위하여 어획한다. 주요 선사로는 사조산업(40척), 동원산업(16척), 동원

수산(14척) 그리고 신라교역(9척)이 있으며, 한국 참치연승선 중 72%의 선박이 네 선사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

다. 

표2. 한국의 주요 참치연승선 운영현황

2021년 기준, 한국 원양어선의 참다랑어 어획은 209톤에 해당하는 전량이 연승선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눈다랑

어는 23,066톤 중 79%에 해당하는 18,216톤이 연승선을 통해 잡혔다. 이외에 황다랑어는 총 60,237톤이 잡혔

는데, 이중 18%에 해당하는 10,945톤이 연승선으로 포획되어 횟감용 참치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9

선사 참치연승선(척) 조업 해역 어획종

사조5 40 중부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남부 인도양
횟감용 참치

(참다랑어, 눈다랑어, 황다랑어 등)

동원산업6 16 남부 태평양, 인도양
횟감용 참치

(눈다랑어, 황다랑어)

동원수산7 14 태평양, 남부 인도양
횟감용 참치

(참다랑어, 눈다랑어 등)

신라8 9 남부 태평양
횟감용 참치

(참다랑어, 눈다랑어, 황다랑어)

참치연승선은 위와 같이 한 가닥의 긴 줄에 수천개의 낚시바늘과 미끼를 연결하여 수면에 풀어둔 사이에 미끼를 

문 생물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낚시가 이루어진다. 수면 위에 길게 풀린 줄은 필연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는 어

종 외에 다른 바다 생물을 포획하여 혼획(bycatch)을 야기한다. 연승어업은 현존하는 상업적 어업 방식 중에 가

장 혼획을 많이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연승선에서 혼획되는 대표적인 바다 생물 중 상어가 있는데, 참치

연승선에서 상어를 의도적으로 포획하기 위해 별도의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다.12 연승선

의 낚시 줄은 길게는 150km에 이르며 3,000여개의 낚시 바늘이 달려 있는 경우도 있어 과도한 어획, 남획을 조

장하는 것으로도 비판을 받고 있다.13 

연승선은 또한 긴 해상 체류기간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인권을 취약하게 만든다. 원양어선은 연료 보급 및 어획

물 보관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기항을 하지만 연승선은 해상전재를 통해 2년까지도 기항하지 않고 항해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항 없는 장기간 항해는 선원들을 먼 바다에 물리적으로 고립되게 만들며, 관리감독의 부

재로 인하여 불법어업과 강제노동의 위험을 더 높인다.14

2021년 기준, 한국의 참치연승선에서 일하는 선원의 수는 2,500명이었다. 2021년 기준으로 한국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선원 3,578명 중 2,797명에 해당하는 78%가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 출신 이주어선원이라는 점을 감안

할 때,15 참치연승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또한 상당수가 이주노동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 참치 연승선의 특성

출처: International Seafood Sustainability Foundatio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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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U와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

IUU어업은 불법, 비보고, 비규제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어업을 일컫는다. 한국에

서는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무허가 어업 또는 어업활동에 관한 국내외의 관련 법규 및 의무를 위

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 관련 국가 또는 국제수산기구에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는 어업활동, 

공해 또는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 무국적 어선을 이용하는 어업활동을 IUU 어업으로 간주한

다.16 

한국은 미국과 유럽연합에 의해 IUU 어업국으로 지정된 역사가 있다. 2013년도에는 한국 정부가 지

역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를 어기고 조업을 한 원양어선을 IUU 어선으로 지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해당 선박이 지역수산기구에서 IUU 선박으로 지정되는 것에 반대하여 미국정부로부터 IUU 어업국

으로 지정된 적이 있다.17 또한 한국정부는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한

국 원양어선이 IUU 어업을 여러 번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유럽연합

으로부터 예비IUU어업국으로 지정이 되기도 하였다.18

IUU 어업의 정의에는 국내법이나 국제의무를 위반하는 활동이 포함되는 바, 국제협약에 의해 금지

된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는 그 자체로 IUU 어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원양어업에 만연한 해상

전재 및 편의치적은 추적가능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며, IUU 어업과 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증가시킨

다. 해상전재를 통해 선박들은 바다에 더 오래 머물면서 기항 없이 조업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 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19

한편, IUU 어업의 확산에 따른 수산 자원의 고갈로 인하여 원양업계는 이전과 유사하거나 더 적은 

수준의 어획량을 확보하기 위해 이전보다 강도 높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게되었다. 일례로 WCPF 협

약 해역에서 설치되는 연승 낚시 바늘 (longline hook) 수는 2000년대 초반 약 5억 개였으나 2010

년대에는 약 8억개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어획노력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20 이렇게 

증가하는 어획노력량으로 인한 운영비용의 증가는 저임금 노동자의 착취로 이어지게 된다.21 

일본 연승선 ©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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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일본 참치 수출량

일본은 한국의 참치연승선이 잡은 횟감용 참치의 최대 수출국이다. 전체 횟감용 참치 중 41%가 일본으로 수출되

며, 횟감용 참치의 수출금액 중 87%가 일본시장에서 발생한다.22

그림 3. 2021년 기준 국가별 횟감용 참치 수출량 

그림 4. 2021년 기준 국가별 횟감용 참치 수출금액

출처: 한국원양산업협회-품종별 수출현황23

기타

일본

멕시코

베트남

스페인

필리핀

태국

중국

에콰도르

일본으로 수출되는 참치 중에서 횟감용 참치는 특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일본으로 수

출되는 참치 7,600톤 중 횟감용 참치는 2,354톤으로 총 31%를 차지하였으며, 수출금액 또한 9억 2,363만원 중 

3억 672만원으로 33%를 차지하였다. 원양협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산 횟감용 참치의 최대 수출 대

상 국가이며, 전체 수출량 중 40%가 일본으로 향한다.24

그림 5. 2021년 기준 어종별 대일본 참치 수출량

그림 6. 2021년 기준 어종별 대일본 참치 수출금액 

출처: 한국원양산업협회-국가별 수출현황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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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기타

2021년 횟감용 참치 수출량 (톤) 2021년 대일본 참치 수출량 (톤)

2021년 대일본 참치 수출금액 (백만원)2021년 횟감용 참치 수출금액 (백만원)

황다랑어

황다랑어(냉동)

날개다랑어

기타 다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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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참다랑어

대서양참다랑어

눈다랑어

가다랑어

날개다랑어

기타다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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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최대의 참치 시장, 일본 

가. 일본의 참치 생산 및 소비 경향  

1961년 이후 일본은 세계 5위권의 수산물 소비국가로 자리잡고 있다.26 2018년에는 일본은 중국, 미얀마, 베트남

에 이어 가장 수산물을 많이 소비한 나라였으며, 1인당 수산물 소비량에서도 2020년 세계 6위를 차지하였다.27 

일본인들이 초밥 재료와 생선회로 소비하는 참다랑어의 경우, 일본에서 전 세계 어획량의 80% 이상을 소비하고 

있다.28

그러나 노동인구 감소 및 수산업 기피현상으로 인하여 종사하는 일본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생산

량 또한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일본의 총 어선 수는 2003년 213,000선에서 2018년에 132,000선으로 줄었다.29 

어선원 수 역시 2018년 기준 151,701명으로 지난 25년 간 53.3% 감소했는데, 이 중 고령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어 노동 착취에 대한 우려가 야기되고 있다.30 일본의 참치 생산량은 오랫동안 전 세계에서 가

장 높은 수준으로 2012년에 209,000톤에 달했으나, 2021년에는 142,000톤을 기록하여 32% 가량 생산량이 

감소했다.31 다만, 참다랑어의 경우 양식을 통해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32

이에 일본에서 초밥 재료와 생선회로 소비하는 참다랑어와 눈다랑어의 수입의존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 

통계에 따르면 횟감용 참치의 수입 의존도는 60%에 달한다.33 2021년 기준, 일본의 참치류 수입금액의 19.5%

를 대만이 차지하였으며, 중국이 13%, 한국이 10.7%를 차지하였다. 이 중 횟감용 참치에 해당하는 눈다랑어와 

참다랑어 수입량의 경우, 대만산이 47%, 중국산이 14%, 호주산이 13%, 세이셸산이 11%, 그리고 한국산이 6% 

를 차지하였다. 

일본 도쿄의 츠키지시장의 참치 가게 ©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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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에서 일본까지의 공급망 

가. 태평양에서 일본까지, 그 사이의 전재(transhipment)

그림 7. 한국 원양어선에서 일본 시장으로 가는 횟감용 참치의 공급망

통상적으로 참치는 공해 및 공해 인근 국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을 넘나들며 조

업이 이루어지는데 수확 후 선박에서 손질 및 냉동보관된 후 운반선으로 전재되거나 조업한 선박을 통해 국내에 

입항이 된다. 어획물이 전재되는 경우에는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전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동해어업관리

단장에서는 조업선의 불법어업 및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조치의 전재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후 전재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34 전재된 수산물은 한국으로 바로 입항되거나 공해에서 직접 수출이 이루어진다. 한국의 

항구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입항신고 후 항만국 검색을 통해 한번 더 불법어업 등의 발생 여부에 대해서 점검이 

이루어지지만 바로 수출이 되는 경우에는 항만국 검색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구매자
	(무역회사) 시장

가공

전재

전재

한국 일본

원양어선	(기국-한국)

배타적	경제수역/공해

신선도가 중요한 횟감용 참치의 경우, 조업 중인 원양어선에서 운반선으로 해상 전재되어 바로 일본으로 유통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35 2021년 기준, 한국에서 눈다랑어 및 참다랑어 등 횟감용 참치의 대일본 수출량 3,563

톤 중 55%에 해당하는 1,964톤이 공해에서 직접 일본으로 수출된 것으로 보고되었다.36 특히 참다랑어의 경우, 

2021년 인도양에서 어획된 1,246톤 전량이 일본으로 수출되었는데,37 이중 86%에 달하는 1,078톤이 공해에서 

전재되었다. 이는 가다랑어와 날개다랑어 등 비-횟감용 참치 738톤 중 공해에서의 전재로 직접 현지수출 된 양

은 0.02% 밖에 되지 않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이 공해에서 전재되어 직접 수출이 될 경우, 횟감용 참치는 먼저 수출이 된 후에 원양협회를 통하여 서울

세관에 사후 신고가 되는데, 신고된 수출량 및 품목에 대한 검증은 어려운 상황이다. 가령 남방참다랑어보존위

원회(CCSBT,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Southern Bluefin Tuna)에 따르면, 한국연승선이 2020-

2021년에 잡은 남방참다랑어 1,226톤 중 59%에 해당하는 725톤이 공해에서 전재되었으나 4%에 대해서만 수

출 검색이 이루어졌다.38

참치 전재  ©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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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원양어선의 전재

전재(transhipment)는 어획물이나 해양생물을 조업선에서 운반선으로 옮기는 것을 가리킨다. 전재는 해상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항구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매년 수천 척의 조업선이 원양에서 잡힌 참치, 고등어, 오징어, 게 

등을 “운반선(carrier vessel)” 또는 “냉장선(reefer)”이라고 불리는 냉장 화물선에 옮겨 실은 다음, 어획물 가공을 

위해 항구로 운반한다. 선사들은 항구로 돌아가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어획물의 신선도와 가치를 높이

기 위해 해상 전재를 선호한다.39 그러나 전재는 공급망에 관여하는 관계자의 수를 증가시켜 공급망을 보다 복잡

하게 만들고, 운반선 내에서 여러 어선의 어획물이 혼재될 확률을 높여 항구에서 어획물의 적법성 확인절차를 보

다 어렵게 만든다.40 

특별히 해상 전재(transhipment-at-sea)의 경우 관리감독이 어렵기 때문에 어획물에 대한 비보고, 거짓보고 등

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해상전재는 또한 조업선이 바다에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만들어 불법어업이나 인권침해

의 위험을 높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유통 기업의 수산물 공급망 관련 정책에서 해상 전재를 원칙적

으로 금지시키도록 요구하는 캠페인도 진행되고 있다.41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수산기구는 해역별로 해상 전재를 금지하거나 사전신고를 의무화하

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이 비준한 참치 지역수산기구는 모두 해상 전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항구 전재

(transhipment-at-port)를 하도록 하고있지만, 지역수산기구마다 예외사항을 두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상 전

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치연승선은 해상 전재가 가장 많이 허용되고 있는 어선이며,42 특히 중서부태평

양수산위원회에서는 참치연승선의 공해상 전재는 예외사항이 아닌 일상적인 관행으로 통용되고 있다.43

지역수산기구 규정상 연승선은 해상 전재 발생 전후로 기국에 전재를 하고자하는 어획물 관련 정보(어획 장소, 

품종, 양 등) 및 전재 관련 정보(전재 일시, 장소, 상대 운반선 정보 등)를 신고해야한다. 연승선 기국은 취합한 정

보를 매년 지역수산기구 사무국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취합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검토는 어렵다. 실

제로 해상 전재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어선들의 위치 데이터 분석 결과와 지역수산기구에서 공개한 내용이 일

치하지 않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으며,44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에서는 상당한 수의 해상 전재가 신고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하였다.45 

또한 지역수산기구에서는 해상 전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해상 전재에 대한 정보

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 한국 정부는 지역수산기구에 제출한 자료 중 어종별 전재 신고 내용에 대해 공개하는 것

을 거부하였다.46 일부 공개된 정보의 불확실성 외에도 지역수산기구에서 해상 전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

하지 않는 것 또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47 결국 해상 전재로 유통되는 참치의 공급망은 투명성이 심각하

게 결여되어 있어 공급망 추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25

태평양의 어선  ©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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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참치 연승선에서 일본 운반선으로 - 참치의 대이동 

Global Fishing Watch의 CVP(Carrier Vessel Portal)는 어선의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위치 데

이터와 지역수산기구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하여 해상 전재를 감시한다.48 이 포털을 사용하여 한국의 참치연

승선이 어디서 어느 운반선과 전재를 하고, 전재 후 해당 운반선은 어느 항구로 가는지 추적할 수 있다.

오룡371는 사조그룹에 의하여 소유 및 운영되는 참치연승선이다.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오룡371은 총 9

번의 전재를 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전재 상대는 파나마 혹은 싱가포르 국적의 운반선이었지만 이들은 모두 일본 

선사(Toei Reefer와 MRS Corporation)에 의하여 운영되는 배였다.

그림 8. 오룡371의 해상경로 (노란색: 해상 전재)

출처: Global Fishing Watch, Carrier Vessel Portal

오룡371은 특히나 Meita Maru49(파나마 국적, 일본 Toei Reefer 운영)라는 운반선으로 3번의 전재를 했는데, 이 

운반선은 같은 기간 동안 149번의 전재를 하였다. 이 149번의 전재 중 26번이 21척의 한국 참치연승선을 대상으

로 했으며, 이후 Meita Maru는 일본, 한국, 중국, 대만, 그리고 싱가포르의 항구에 순차적으로 방문하였다.50

Meita Maru가 해상 전재를 한 한국의 참치연승선은 다음과 같다. 

 - 동원수산: 동원 617, 637, 638, 639 

 - 사조산업: 오룡 305, 325, 371, 375, 721, 722, 731, 801, 오양 355, 372 

 - 해천물산: 해천 11, 77, 88, 202, 303 

 - 대해수산: 대화 201, 313

CVP를 통해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한국 참치연승선은 공해에서 파나마를 기국으로 두고 일본 선사가 운영하는 

운반선과 전재를 하며 장기간 항해를 하고, 이 운반선들은 이후 일본, 한국, 중국, 그리고 대만의 항구로 횟감용 

참치를 공급을 하였다. 하지만 전재된 참치의 품종 및 양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 연승선에서 잡힌 참치

가 언제 어떤 운반선을 통하여 어떤 항구로 유통되는지 정확히 알기란 불가능하다.

그림 9. Meita Maru의 해상경로(노란색: 해상 전재, 파란색: 항구, 보라색: 대기)

출처: Global Fishing Watch, Carrier Vessel 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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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전재 (냉장선) 회사

일본 기업은 편의치적을 통해 냉장선을 운영하고 있다.51 예를 들면, Toei Reefer Line Ltd는 전세계에서 가장 규

모가 큰 운반선사로 알려져있으며, 횟감용 참치의 냉동운송을 주요 사업으로 삼는다. 자회사로 파나마에 Toei 

Kaisho Co., Ltd와 네덜란드에 Toei Marine Enterprise Co., Ltd를 둔 다국적 기업이기도 하다.52 Toei Reefer 

Line Ltd의 홈페이지상 공개된 소유선은 5척인데, Kenta Maru53와 Gouta Maru54는 일본을 기국으로 하는 반면, 

Kurikoma,55 Meita Maru,56 그리고 Genta Maru57는 파나마 기국으로 지역수산기구에 등록이 되어있다. 파나마

를 기국으로 둔 운반선 3척은 일본 선사에 의하여 소유 및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전재 시 지역수산기구 규정에 

따라 일본이 아닌 파나마에 전재 이력을 신고하게 되어있다. 운반선들은 한국의 참치연승선들과 빈번하게 해상 

전재를 하며 횟감용 참치를 일본 항구로 유통시킨다. 하지만 지역수산기구를 통해 공개되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

으며 파나마 국적 운반선에 대해서는 한국, 일본 어디에서도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운반선에서 일본 항구로

한국의 참치연승선에서 잡힌 횟감용 참치는 해상 전재 혹은 한국 항구를 거쳐 일본 항구에 도착한 후, 일본의 대

형 무역상사들에 의하여 유통된다. 일본 내 참치의 유통은 수협 및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전통적인 유통 경로’가 

우세하였으나 무역상사의 등장으로 직접 참치를 수입하여 소비자에게 유통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무역상사

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냉동 참치의 70-80%가 , Toyo Reizo, Try Sangyou, 

Fukuichi, Yamafuku 와 같은 4대 대형 무역 상사에 의해 유통되었다.58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는 2000년대 초

부터 위축되어 왔던 수산물 시장에서 다양한 수산협회들이 통합 및 감축이 되었고 이에 따라 수산협회의 관리 하

에 있던 유통시장이 감소된 점을 들 수 있다.59  

무역상사의 등장은 참치 공급망의 투명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수협 및 도매시장에 

유통되는 참치에 대해 공적으로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었으나 무역상사의 참치 유통 관련 정보는 영

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한 무역상사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운반선과 국내외 가공

시설을 통해 참치를 가공, 운반, 유통하며 외부로 공급자 및 이력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공급망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무역상사 내의 이러한 유통 과정에 대해서

는 일본 내의 관련 이해관계자들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나. 참치 수출 관련 주요 한국 기업

한국의 참치연승산업은 사조그룹, 동원산업, 동원수산, 그리고 신라교역이 주도하고 있다.

Sajo Group

사조그룹은 1973년에 사조산업으로 원양어업을 시작한 후, 사조대림과 사조오양을 편입하여 현재 80여척의 대

선단을 이끌고 있다. 보유선 중 절반 가량이 참치연승선이며, 주로 남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그리고 남부인도양

에서 참다랑어, 눈다랑어, 그리고 황다랑어 등 횟감용 참치를 어획하고 있다.60 사조그룹 중 사조씨푸드는 주요사

업으로 수산물 가공유통을 두고 있는데, 2021년 기준 횟감용 참치의 가공유통이 총 매출액의 67%을 달성할 정

도로 횟감용 참치는 사조씨푸드의 주요 상품이며, 이는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된다.61 사조씨푸드는 횟감용 참치 

수출판매에 대하여 본사의 해외사업팀이 “일본 및 해외 바이어와 공급제품의 수량, 단가, 스펙, 결제 조건 등을 

협의”하여 주문생산 후 20피트 컨테이너를 통하여 직접 수출된다고 공시했다.62 유통 및 수출을 위하여 사조씨푸

드는 부산 감천항에 6만톤급의 냉동물류창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창고의 주요 품목은 역시나 횟감용 참치

이다.63

한국 부산에 정박한 배 ©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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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산업

1969년에 원양어선 선장 출신이 설립64한 동원산업은 참치 원양어업을 주 사업으로 해왔으며, 한국원양시장을 

43% 점유하는 단연 원양 1위 기업이다.65 참치캔이 대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동원산업 소유선 중 가장 많은 숫

자는 참치연승선으로 총 12척의 선이 남태평양과 인도양에서 매년 5~6천톤의 참다랑어, 눈다랑어 그리고 황다

랑어를 잡는다. 이뿐만 아니라 동원산업은 사조와 마찬가지로 부산 감천항에서 10만톤급의 물류센터단지를 운

영하여 횟감용 참치를 냉동보관한 후, 국내 주문의 경우 냉동 탑차를, 수출의 경우 특수 컨테이너를 통해 유통시

킨다.66

동원수산

동원수산은 동원산업과 완벽히 독립적인 회사이며, 1970년 설립부터 참치원양을 해왔다. 총 16척의 원양어선 중 

14척이 참치연승선이며, 태평양과 남부 인도양에서 남참다랑어와 황다랑어를 주로 조업하여 매년 3-4천톤 가량

의 횟감용 참치를 생산한다. 동원수산은 자사 홈페이지에서 참치연승선이 부산에서 “첫 출어하여 귀항 시까지 약 

2년에 걸쳐 조업”을 한다고 밝혔다.67 동원수산은 부산에서 2개의 냉동공장과 2만톤급의 냉동창고를 운영하여 

횟감용 참치를 보관 후 일본으로 수출함과 더불어, 2020년에 횟감용 참치 가공 및 유통 전문업체인 (주)유왕을 

자회사로 편입하여 일본 수출길을 확장시켰다.68 유왕은 자체적으로 3천톤급의 냉동창고 및 20톤급의 공장을 운

영하여 동원수산의 횟감용 참치를 보관, 가공, 그리고 유통시킨다.69

신라교역

1967년 무역회사로 시작한 신라교역은 1972년부터 원양어업을 주요사업으로 변경하여 참치선망선 6척과 참치

연승선 9척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참치연승선은 남태평양에서 매년 3천톤 가량의 황다랑어와 눈다랑어

를 횟감용으로 조업한다.70 신라교역은 횟감용 참치를 국내 입항 후 직접 외국 판매자에게 수출하는 것으로 밝

히고 있다.71 자회사인 신라SG가 유통 및 가공사업을 담당하여 부산에 공장을 운영하긴 하지만, 취급품목 대다

수는 소세지 및 통조림이며 횟감용 참치는 자체적으로 유통 및 가공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72 이외에도 신라

교역은 11척의 ‘해외합작선단’을 운영하여 가공용 참치와 명태를 조업 및 유통하며,73 2014년 필리핀에 ‘Green 

Marine Total Services’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였지만 사업내용은 공개된 바가 없다.74

선사 참치연승선(척) 조업 해역 어획종
횟감용 참치 연간생

산량(톤)
유통 및 수출경로

사조그룹 40
중부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남부인도양

횟감용 참치
(참다랑어, 눈다랑어, 

황다랑어 등)
비공개

자사 창고에 보관 후 일
본 바이어 통한 

직접 수출

동원산업 16 남태평양, 인도양
횟감용 참치

(눈다랑어, 황다랑어)
5-6천

자사 창고에 보관 후 특
수 컨테이너로 

직접 수출

동원수산 14 태평양, 남부인도양
횟감용 참치 

(참다랑어, 눈다랑어 등)
3-4천

자사 창고에 보관 후 유
왕(자회사) 
통한 수출

신라교역 9 남태평양
횟감용 참치 

(참다랑어, 눈다랑어, 
황다랑어 등)

3-4천
일본 바이어 통한 직접 

수출

표 3. 주요 참치연승선 운영 선사 조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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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 내 참치 유통 관련 주요 기업 

그림 10. 일본 내 참치 유통 경로

국내선 참치해외 처리

수입 참치

도매 시장 (예:츠키지)
1차 및 중개 도매상

경매

소매점

무역 회사 유통

전통적인
유통 채널

통합적 처리

구매자/ 가공업체로 상륙 항에 위치한 어시장
(예: 야이즈) 경매

직접 수입

양식 장타 조업 대형건작망

무역회사

통합적 처리

간접수입

슈퍼마켓 체인점

소비자

음식점 자영업

유통업체

생선 운반선

참치 구매자
(가공업자)

수산업 및 식품 기업 

일본 수산물 업계에서 가장 큰 기업은 수산 및 식품 가공 기업인 Maruha Nichiro Corporation이다. 조달, 유

통, 해외 네트워크에서 압도적인 강점을 가진 Maruha Nichiro Corporation는 일본이 연간 수입하는 220만 톤

의 수산물 중 20만 톤 이상의 물량을 취급하고 있다.75 Maruha Nichiro Corporation는 참다랑어 양식의 선구자

로서 오이타현에 완전 양식 참다랑어 종묘 배양 시설을 설립했다. Maruha Nichiro Corporation에 이어 Nissui 

Corporation(식품 회사)는 약 11만 톤의 수산물을 개발, 생산, 수입하고 있으며, KYOKUYO CO., LTD.(식품 회사)

는 약 10만 톤의 수산물을 개발, 생산, 수입하고 있다.76

무역 회사 

Mitsubishi Corporation, Sojitz Corporation, Marubeni Corporation, Mitsui & Co., Ltd., Toyota Tsusho 

Corporation 등 일본의 무역회사도 일본 수산물 시장의 주요 업체이다. 특히 참치를 주력으로 하는 Mitsubishi 

Corporation의 수산물 사업부인 Toyo Reizo Co., Ltd.는 물량 면에서 일본 내 최대 취급 업체이다. Sojitz 

Corporation은 참치 수입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해왔으며, 공개된 자료 중 가장 최근 정보로 2010년에 3만 톤의 

참치를 수입했는데, 이는 당시 일본 전체 참치 수입량의 약 15%에 해당한다. 2008년에는 참치 양식업에도 진출

하여 현재 연간 약 10,000마리의 참치를 생산하는 국내 참치 양식을 관리하고 있다.77 

수산물 도매 회사 

일본의 주요 수산물 도매업체는 2022년 확정된 매출 순으로 OUG Holdings Inc., Chuo Gyorui Co., Ltd.,  

DAISUI CO.,LTD., TOHTO SUISAN CO., LTD., DAITO GYORUI CO.,LTD., TSUKIJI UOICHIBA CO., LTD., 

YONKYU CO.,LTD 가 있다. DAITO GYORUI CO.,LTD.는 Maruha Nichiro가 전액 출자한 자회사입니다.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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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한국 원양어업의 인권 리스크

1.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의 정의   

가. 강제노동

ILO 강제노동협약 제29호는 ‘강제노동’을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로 정의한다.79 ILO는 강제노동이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양상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설명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은 11개의 지표를 제공한다: 1) 취약성 남용, 2) 기만, 3) 이동 제한, 4) 고립, 5) 신체적 및 성적 폭력, 

6) 협박 및 위협, 7) 신분증명서 압수, 8) 임금 체불, 9) 채무 상태, 10) 가혹한 노동 및 생활조건, 11) 과도한 초과 

근무. ILO는 11개의 지표가 모두 존재할 필요가 없으며, 1개의 지표만 존재하여도 강제노동이 의심될 수 있다.80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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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ILO 11개의 강제노동지표 설명

지표 설명

취약성 남용 언어 혹은 지역 규율에 대한 정보 부족, 소수자성, 혹은 적은 기타 취업 기회 등 노동자의 취약성을 악용함

기만 임금 혹은 노동환경 등, 노동자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음

이동 제한
위험한 작업장에서 안전 및 보안 등에 관한 합리적인 제한에 관련된 정도를 넘어설 정도로 

입장 및 퇴장의 자유를 제공하지 않음

고립 작업장이 지리적 고립되거나 혹은 통신방법이 부재함

신체적 및 성적 폭력 기존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작업수행을 강요하기 위해서 등, 노동자에게 폭력을 가함

협박 및 위협 출입국 당국에게 신고, 임금 삭감, 혹은 노동환경 악화 등의 협박 및 위협

신분증명서 압수
신분증 혹은 여타 귀중품을 압수하여 노동자가 접근할 수 없게 하고, 

노동자로 하여금 위 물품의 손실 없이는 일을 떠날 수 없다고 느끼게 함

임금 체불 노동자로 하여금 일을 떠나지 못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임금 체불

채무 상태 중개수수료 혹은 가불금 등 취업의 조건으로 발생된 채무를 갚기 위하여 노동을 함

가혹한 노동 및 생활조건 위험하거나 열악한 노동환경, 혹은 노동과 연관된 기준 이하의 생활환경

과도한 초과 근무 국내법 혹은 단체교섭 등에 의하여 정해진 제한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혹은 휴식이나 휴가를 거부함

나. 인신매매 

인신매매의 경우 원양어선에서 일하게 되는 이주민들의 연약성과 취약성을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틀(legal 

framework)이다.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이하 인신매매의정서)는 인신매매를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 또는 

그 밖의 형태의 강박, 납치, 사기, 기만, 권력의 남용이나 취약한 지위의 악용, 또는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

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보수나 이익의 제공이나 수령에 의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이송, 은닉 또는 인수하는 것’

으로 정의한다. 인신매매의정서는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하여 인신매매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

고 있다 (제3조).81 

표 5. 인신매매 구성 요소

요소 내용

목적
착취

 (강제노동, 강제고용, 노예제도, 혹은 그와 유사한 관행, 예속 등)

수단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
강박, 납치, 사기, 기만

권력의 남용이나 취약한 지위의 악용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보수나 이익의 제공이나 수령

행위 모집, 운송, 이송, 은닉, 또는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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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원양어업에서의 강제노동과 인신매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원양어선 노동자의 약 80%가 이주노동자인데 이들은 주로 본국에서 가난하고 교육을 받

지 못하고 고용이 불안정하여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연약성(susceptibility)를 갖고 구직을 하기 때문

에 조작과 착취를 당하기 쉽다. 본국에서 수입이 전혀 없거나 매우 적은 이들은 원양어선의 노동조건 및 급여를 

쉽게 수락한다. 이주 과정에서 송출업체는 이들에게 일자리를 구해주는 명목으로 교육비, 각종 수수료와 더불어 

이탈보증금을 징수하는데, 이탈보증금은 약속한 기간 동안 일자리를 떠날 수 없게 만드는 제약으로 작용을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송출업체가 제공하는 계약 내용에 대해 숙지하지 못한 채 원양어선에서 일을 하게 

된다. 

인도네시아의 인력회사© APIL

원양어선에서는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차별적인 최저임금으로 한국인 선원보다 훨씬 낮은 급여를 받고 일을 하며 노동착취를 당한다. 또한 위험한 노동

환경 및 열악한 생활시설과 폭력적인 언행에도 종종 노출되지만 이탈보증금, 급여 체납, 공해의 물리적 격리 등

의 다양한 이유로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이주어선원이 처한 

상황은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에 해당한다. 82

38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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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한국 원양어선의 인권침해 유형

유형 지표 및 요소 설명

강제노동

취약성 남용
이주어선원의 물리적 및 심리적 고립, 언어 및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취약성

기만 법적으로 고시된 최저임금에 대한 약속 불이행

이동 제한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 이르는 기항 없는 장기간 항해, 

그리고 이로 인한 신고 및 탈출 제한

고립 자유로운 핸드폰 및 인터넷 사용 제약

신체적 및 성적 폭력 신체적 학대, 성폭력 등의 물리적 및 성적 폭행

협박 및 위협 임금 삭감 및 미지급 혹은 강제하선 등의 협박, 언어적 폭

신분증명서 압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여권 압수

임금 체불 송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임금 공제

채무 상태 이탈보증금 명목으로 첫 3개월치의 임금 유보 및 채무를 기반으로 한 이탈 방지

가혹한 노동 및 생활조건 부족한 음식과 식수, 비위생적인 생활환경 등

과도한 초과 근무 보장된 휴식 시간 없는 12시간 이상의 연속적 노동

인신매매

목적 강제노동

행위 선원 모집 및 운송

수단
기만, 위협, 신체적 및 언어적 폭력, 임금 체불, 차별, 

그리고 채무 강요 등 권력의 남용 및 취약성 악용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에 대해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이후 정부와 업계는 여러 조치를 

취하며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민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상황은 크게 변하

지 않은 채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의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JF(환경정의재단)와 공익법센터 

어필84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 국적의 원양어선에서 일했던 74명의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

였는데, 이들 중 60%는 일이 많을 때에는 하루 14시간 이상 쉬지 않고 일을 해야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인 노동자 평균 급여의 10분의 1 수준의 임금을 받거나 약 절반 정도는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송출기관에서는 여전히 송출수수료 및 환율 등을 명목으로 여전히 임금이 공제되는 

경우도 빈번하였다. 이주노동자 중 83%가 욕설, 강제하선 혹은 임금지급을 거부당할 수 있다는 등의 위협 및 언

어 학대를 경험했다고 밝혔으며 24%의 이주노동자들이 신체적 폭행을 당하거나 동료가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

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대상 전원이 여권을 본인이 소지하지 않고 선장 혹은 선주가 소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조사대상이었던 원양어선원 74명 중 30명은 연승선에서 일했던 이주어선원 중 이었는데, 이들은 예외 없이 열악

한 노동 환경에서 착취를 당한 경험을 보고했다. 연승선에서 일한 이주어선원의 과반수(53%)가 급여를 지급받

지 못하거나 삭감을 당했고, 대다수(80%)가 언어적 폭력 등 학대를 받았으며, 전원(100%)이 여권을 압수당했

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나 노동 및 항해 시간에 있어서 더욱 더 강제노동과 인신매매에 취약함이 드러났다. 연

승선에서 14시간 이상 일한 선원의 비율은 77%, 18시간 이상 일한 비율은 30%로 다른 어선에서 일하는 노동자

보다 휴식 없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또한 연승선에서 일했던 이주어선원들 중 83%에 달하는 사람들

이 1년 이상 기항 없이 항해했으며, 2년 이상 기항 없이 항해한 비율은 17%였는데, 이는 원양어선 전반에 비하여 

2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였다.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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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참치연승선에서 근무한 이주어선원 인터뷰 

“배에 타자마자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밤 9시까지 일했지만 휴식은 없었고, 휴일도, 초과수당

도 없었어요… 누군가 피곤해서 잠깐 (벽에) 기대기만 해도 선장이 머리를 때렸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참치연승선 D에서 근무한 인도네시아 노동자)

“매일 같이 욕설을 들었습니다. 

눈이 다쳐서 수술을 받아야했지만 비용은 제가 부담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참치연승선 D에서 근무한 인도네시아 노동자)

“선배들이 한국 문화라며 앉을 때마다 성추행을 일삼았습니다. 

48시간 내내 쉼 없이 일했지만, 설문조사를 할 때는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참치연승선 S에서 근무한 인도네시아 노동자)

“여권을 돌려받기 위해 500달러 가량을 냈지만 여전히 여권이 없습니다. 

중개업자에게 매달 120달러 정도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참치연승선 K에서 근무한 인도네시아 노동자)

“계약기간은 2년이었지만 더 오래 일을 했습니다. 

2년 넘게 항구에 들어가지 못한채 배에 남아있었어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참치연승선 D에서 근무한 인도네시아 노동자)

표 7. 원양어선과 참치연승에서 근무한 이주어선원 노동조건

휴식 없는 노동시간 원양어선 전반 참치연승

14시간 이상 60% 77%

18시간 이상 26% 30%

기항 없는 항해기간 원양어선 전반 참치연승

1년 이상 40% 83%

2년 이상 7% 17%

한국 참치연승선의 장기간 항해 문제는 이전에도 조명된 바가 있다.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주립대는 2018년 

상위 25개 수산국의 참치 연승선의 조업형태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국적선이 항해 거리, 항해 시간, 조업시간에

서 1위를 나타냈고 항구와의 최대 거리는 2위로 열악한 조업환경이라는 것을 밝혔다.86 또한 남태평양어업기구

(South Pacific Fisheries Forum Agency)는 2017년 보고서에서 한국 연승선은 운반선에 의존하여 통상적으로 

1.5년에서 2년 사이의 기항 없는 항해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장기간 항해에 따라 선원들이 물리적으로 고립되는 시간은 장기화되고, IUU 어업 및 인권침해의 위험도 

높아진다. 해상에서 물리적으로 장기간 고립된 참치연승선은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노동착취 및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이러한 사안에 대해 선원들이 탈출 및 신고 등 구제절차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위 조사에서 참치연승선원 전원은 선내에서 노동 관련 구제절차를 알지도, 이용

해보지도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의 참치연승선 109척은 모두 1991년 전에 건조된 것으로 선박

의 노후화 및 이로 인한 안전에 대한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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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정부의 대응 및 그 한계 

가. 2021년 해양수산부 정책 

2020년 7월,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이주어선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이행방안을 수립하고 

2021년부터 시행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다.88 정책의 주요내용은 1) 이주어선원이 송출수수료 및 은행수수

료 등으로 인한 감액 없이 총 임금을 수령받을 것, 2) 최저임금이 국제운수노동조합(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 ITF) 기준에 따라 2021년 기준 540달러를 상회할 것, 3) 매일 최소 10시간, 혹은 탄력적

으로 매달 최소 308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할 것, 4) 정기적으로 하선희망자를 조사하여 장기승선을 방지할 것, 

그리고 5) 선사지급 생수를 국적과 무관하게 균등하게 분배할 것 등이다.

하지만 해수부가 발표한 정책은 여러 면에서 한계가 있다.89 무엇보다 최저임금을 ITF 기준에 맞추어도 근로기준

법과 선원법에 어긋나는 국적에 따른 임금차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또한 최소한의 휴식시간이 보장된다고

는 하나 1일 기준이 아닌 1개월 기준으로 탄력적 운영을 한다는 조항은 즉 어선원들이 연속적인 휴식시간을 보장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송출수수료의 경우 수수료를 선원이 아닌 선사가 부담하여도, 선원이 승선 

전에 지불해야하는 이탈보증금 등의 수수료에 대한 개선방안은 전무하여 충분한 개선조치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즉, 기존처럼 임금에서 송출수수료를 공제하지 않더라도, 승선 전부터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

하여 이주어선원들은 여전히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한편 승선희망자를 조사하여 장기간 조업을 방지한다고 했지만, 승선기간 상한을 여전히 15개월 상한으로 두고, 

하선 시 재승선 기회를 보장하지 않기에 이주어선원들이 실제로 승선희망을 표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지

적되었다. 또한 강제노동지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는 여권압수에 대한 대책은 전무했

다.

실제로 이러한 정책이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 근절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앞서 진행한 조사결과에 의해서도 확

인이 되었다.90

이행방안 이행 여부 조사 결과

송출수수료 등 감액 없는 임금 수령 X 송출수수료 및 환율 등을 명목으로 인한 임금 감액(64%)

ITF 기준 540달러의 최저임금 X 540달러 미만(48%), 한국인 최저임금 미만(100%)

매일 최소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X 6시간 미만의 휴식시간(23%), 12시간 미만의 휴식시간(76%)

하선희망자 조사로 장기승선 방지 X 12개월 이상 의사와 무관한 장기승선(42%)

균등한 생수 분배 X 한국인에 비해 현저히 적은 임금으로 인해 생수 구매에 차별 경험(42%)

표 8. 해양수산부 2021년 이행방안 세부사항 및 이에 대한 이주어선원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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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7. 개최된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 © 교육부

나. 2022년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등방지법')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의정서에 가입한 후 7년이 지난 2022년에 인신매매 식별, 보호, 그리고 처벌 등 내용을 담

은 인신매매등방지법을 제정했고, 이는 2023년부터 시행되었다.91 하지만 해당 법에 대하여 시행 전부터 많은 

우려가 제기되어왔는데,92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처벌조항의 부재였다. 국제법상의 인신매매 정의를 따르지 않고 

‘인신매매 등'이라는 애매한 범주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처벌조항을 신설하지 않아 인신매매에 대한 온전한 

처벌은 불가능하리란 지적이었다. 또한 법은 인신매매 식별지표를 개발하도록 하지만, 지표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기에 실무상 식별 진행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인신매매등방지법 시행 후 1년에 가까워지는 현 시점에서, 위 우려사항은 모두 현실이 되었다. ‘인신매매', ‘형법

상 인신매매', ‘인신매매 등', 그리고 ‘인신매매 등 범죄'라는 혼잡한 정의 규정으로 인하여 정부 부처 및 공무원들 

간 인신매매 개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며, 이에 따라 근로감독 및 이주민 단속에 있어 인신매

매 식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수의 피해자들이 구제되지 못하고 있다. ‘인신매매등 범죄’의 피해자로 

인정이 되거나, 공식기구에 의하여 인신매매 피해자로 식별 증명이 되어야 ‘인신매매 피해자'로서 지원 및 보호

를 받을 수 있는데, 범죄 처벌도, 피해 식별도 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피해자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은 미

비하다.93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등방지법은 인신매매 식별 판정 및 지원 실무 전반을 ‘지역권익기구'에 일임하는데, 1년째 

해당 기구 모집에 실패하여 정부는 2024년도 지역권익기구 예산을 0원으로 삭감했다.94 이주어선원을 비롯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및 고충 상담을 위하여 찾아가는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40곳에 대한 예산 역시 

70억원에서 0원으로 삭감되었다.95 이와 더불어 정부는 2024년에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 전액을 44.5% 

삭감하겠다고 발표하여,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현 제도의 실효성은 불투명하다.

이주어선원 인신매매에 대한 대책은 특히나 전무하다. 원양어선의 이주노동자는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신

매매 피해자 유형으로 꼽혀왔지만,96 인신매매등방지법 및 종합계획 그 어디에도 어선원의 언급은 찾아볼 수 없

다.97 원양 이주어선원은 물리적 고립, 언어적 장벽, 체류자격 부재, 그리고 브로커의 개입으로 인한 채무 등 특징

적인 취약성을 지니고, 이러한 피해자 유형에 맞는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나 강제노동의 기반

이 마련되는 송출입과정에서 공공성을 강화하여 어선원 대상 인신매매를 근절해야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하여 

실효성과 강제력 없는 임시방책으로 일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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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일본 정부 및 기업의 수산물 수입 관련 정책과 
그 한계

1. 정부: 참치 수입 절차 

일본은 지역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참치자원 보존 및 관리의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이하 참치

관리법) 에 따라 수입산 참치를 관리하고 있다.98 참치관리법은 참다랑어, 남방 다랑어, 눈다랑어, 황다랑어, 기타 

다랑어류(눈다랑어 제외), 황새치, 청새치류와 같은 참치류를 수입할 때 조업선의 기국에서 IUU가 발생하지 않았

다는 내용의 보증을 담은 인증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IUU로 어획한 참치의 수입을 예방하려고 하고 있다. 즉 

일본 정부는 참치관리법에 의해 지역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외에 어획 과

정에서 발생하는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 등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하다. 

이 법은 선박의 어획량에 대한 기국의 인증과 일본의 인증 확인을 포함하고 있다. 참치관리법이 시행하고 있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와 같은 국제수산관리기구의 한국 인증 기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99이며, 

인증을 확인하는 일본 기관은 농림수산성 산하기관인 수산청으로 아래에 설명된 바와 같다.100 법에서는 참치 어

종, 참치의 상태(냉동 또는 냉장/신선), 운송 방법(선박 또는 항공기)에 따라 다른 인증과 절차를 요구하고 있으

며, 대상 어종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는 (1) 수산청의 수입 신고 전 인증 확인(아래 분홍색 박스), (2) 수입 신고 시 

세관에서의 인증 확인(아래 주황색 박스) 두 가지로 나뉜다. 이로 인해 다음 도표에 요약된 다소 복잡한 구조가 

만들어진다.101

그림 11. 참치 수입 인증 절차 

국기/출발지 국가

어획정보
확인 후 RFMO절차에 
따라 인증서 발급

수입업자

수산청에 확인서 
발급신청

수산청 (국제부)

RFMO CMM
(정기목록 등)에 따른 
요청확인 후 확인서 발급

수입/ 통관 (세관)

신청서

확인서 발급

정렬

공식 허가된 선박 목록

참다랑어, 남방참다랑어, 
눈다랑어, 황새치

일반 양식장 목록
참다랑어, 남방 참다랑어

목록 확인

목록 확인

확실하지 않은 경우,
허가 상태 발급 참조

냉동 참치 사전확인 시스템 흐름도

눈다랑어 참다랭이, 남방참다랑어, 황새치

황다랭이
청새치

기타 참치종
(날개다랑어 제외)

해양 선박 항공기 냉장/신선 냉장/신선냉동 냉동

경제산업성
절차 불필요

참치/황새치/청새치를 
수입하시나요?

날개다랑어

운송 방식은? 제품 상태는? 제품 상태는?

수산청
사전 승인 필요

경제산업성
절차 불필요

수산청
사전 승인 필요

세관 통과 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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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감용 참치는 대부분 냉동 눈다랑어와 참다랑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산청의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송장/

계약서, 환적 신고서, 참다랑어 경우 특정 어획 서류, 냉동 눈다랑어 경우 특정 통계 데이터 등의 서류를 수산청에 

제출해야 한다. 2022년에서 2024년 사이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참다랑어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정보가 WCPFC에 제공되어야 하지만 이 정보가 WCPFC 사이트에서 2024년 이후에 공

개될 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IUU 수산물 수입 및 유통 방지를 위해 채택된 수산물법

참치관리법은 참치 수입을 다루고 있지만, 일본의 새로운 법률인 '특정 수산 동식물의 적절한 국내 유통 및 수입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79호, 2020년 12월 11일)'(수산물법)은 일반적으로 IUU 수산물의 수입 및 유통을 방지

하기 위해 제정된 점은 주목할 만 하다. 그러나 참치 관리법 기술 문서에 따르면 "참치 및 기타 어종에 대해 이미 

다른 프로그램에 따라 IUU 어업 방지를 위한 수입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어종은 이 법에 따른 일본의 어획량 문

서화 제도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법은 2022년 12월에 발효되었으며, 현재 꽁치, 오징어, 고등어, 정

어리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이 법을 간단히 요약하면, 일본 내 수산물 유통을 일본 국적 선박이 일본에서 어획한 1급 수산물과 일본으로 수입

되거나 외국 선박(비일본 국적 선박)이 어획한 2급 수산물로 구분하고 있다. 1등급 수산물의 경우, 법에 따라 정

부에 신고하고 관련 정보(어획물 번호, 제품 정보, 거래 기록 등)를 제출해야 하며, 유통 과정에서 이를 반드시 따

라야 한다. 본 보고서의 대상인 2등급 수산물의 경우, 해당 수산물이 합법적으로 어획되었음을 어획 선박의 기국 

공인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아야 하며, 일본으로 수입하기 전에 아래에 설명된 제품 정보를 수산청이 요구하는 기

타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어획 문서화 제도(CDS)가 있다. (법 자체에는 이러한 기타 서류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수산청에는 2등급 수입 수산물 취급에 관한 기술 문서102와 추가 요구 사항을 제시

할 수 있는 법 관련 FAQ103가 있으며, 수산청 웹사이트를 검색하면 수입 쿼터 등 수산물 수입에 적용되는 다른 규

칙에 대한 참조를 찾을 수 있다.104) 마지막으로 제12조는 2등급 수산물을 수입하는 모든 업체에 대한 현장 검사

도 허용하고 있다. 제15조에 따라 제11조을 위반할 경우 징역형과 100만 엔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참치관리법과 마찬가지로 수산물법에서는 수출을 담당하는 국가가 수입 국가로서 일본이 확인한 인증을 제공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부처는 한국 인증의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일본 확인의 경우 농림수산성이다.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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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어종에 대한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어획증명서에는 인증기관, 인증, 선박, 제품, 재고 관리, 전재(해당되는 

경우), 수출자, 수입자, 수입 통제 기관 등의 정보가 포함되며, 가공 신고서에는 선박, 국적, 인증, 어획 설명 및 양

륙, 가공, 가공 후 가공 공장 및 관리자 이름, 수출자(공장과 다른 경우), 인증 기관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림 12. 인증 절차 

출처: 일본 수산청106

참고 : 신고, 통신, 거래 기록, 수출입 증명서 첨부 등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 일본

수확 인증서

수확 인증서

수출자

인증서 첨부

일본 세관에서
서류 확인

일본 시장 유통

기국 공인 기관 등

수입자

2. 기업: 자발적 노력 

일본 정부는 기업의 공급망에서 인권 실사를 이행할 것을 독려하며 2022년에 공급망 인권실사를 위한 가이드라

인을 발표하였다.107 이에 많은 기업들은 인권실사 이행을 위한 정책 등을 도입하고 있는 바, HRN에서는 횟감용 

참치의 수입 및 유통에 연관된 주요 기업의 인권실사 정책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108 

다음 내용은 수산물을 수입하고 유통하는 일본의 6개 기업(도요 레이조 주식회사, 미쓰비시 주식회사, 토라이 산

업 주식회사, 소지츠 주식회사, 이온 주식회사, 세븐앤아이 홀딩스 주식회사)에 대한 공개 정보를 아래에 설명된 

방법론에 따라 검토한 결과이다. 앞의 4개 기업은 한국에서 수출하는 횟감용 참치의 주요 무역회사 및 모기업으

로 등재되어 있어 선정했고,109 뒤의 2개 기업은 일본 내 최대 유통업체로 일본인의 대다수가 슈퍼마켓에서 가정

용 횟감용 참치를 구매하고, 이 제품을 무역회사로부터 공급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선정했다. 다음의 분석에서는 

수산물 공급업체의 노동권 침해를 식별하고 예방하기 위한 인권 정책, 투명성 및 실사 관행에 중점을 두었다.110

전반적으로 협력업체 어선원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참여사인 

미쓰비시, 소지츠, 이온, 세븐앤아이의 경우 인권 실사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였으나, 도요 레이조, 

그리고 특히 토라이 산업은 인권 정책에 대한 정보 공개가 미흡했다. 두 유형의 기업이 공개하는 정보에 차이가 

있는 배경에는 표면적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기업에서 인권 보호 문제를 담당하는 인력의 한계와 일본 내 기업과 

인권에 관한 기본 원칙 및 유사한 국제 기준의 보급률이 낮다는 점이 있다. 또한 대기업이 정책과 계획을 발표하

더라도 그 결과나 인권 실사를 위한 PDCA 주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이나 설명이 거의 없

는 경우가 많다. 다음 부분에서는 일반에 공개된 각 기업의 인권 관련 정책 및 조치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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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 레이조 주식회사 (TOYO REIZO Co., Ltd.)

a.  기업 개요111 

사장 겸 대표이사인 오오츠카 시게루가 이끄는 도요 레이조는 1948년 10월에 설립되어 1971년에 조직을 

개편한 오랜 역사를 가진 회사이다. 자본금은 2,121,452,637엔(JPY)이며 827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

다.

도요 레이조의 핵심 사업은 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유제품, 사료, 화학제품의 판매, 무역, 가공, 냉장 등 

다양한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운송 산업, 창고 운영, 양식업, 어패류 목장 및 관련 연구에도 관

여하고 있다. 또한 다른 부수적인 사업도 적극적으로 영위하고 있다.

도요 레이조는 시즈오카 은행, 노린추킨 은행, 미쓰비시 UFJ 은행, 미쓰비시 UFJ 신탁 및 은행 등 주요 은

행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미쓰비시 코퍼레이션과 같은 공급업체와도 주목할 만한 동업관

계를 맺고 있다.

도요 레이조의 주요 판매처는 도매 시장, 대형 소매점, 레스토랑 및 기타 관련 시설 등이다. 2022 회계연

도에 1,715억 엔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하며 성공을 입증했다.

b. 분석 결과 

도요 레이조 웹사이트에는 일반적인 인권 정책이 공개되어 있지 않았다.112 (조사 당시의 정보이며 이후로 

미쓰비시와 같은 정보가 공개되었다). 하지만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페이지에서 '참치 조달 가이드라

인'(2022년 8월)을 확인할 수 있었다.113 이 가이드라인은 미쓰비시의 "참치 조달 가이드라인"(2022년 8

월)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나, 도요 레이조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정의한 IUU(불법, 비보고, 비규

제) 어업을 통한 참치 조달 위험을 피하기 위해 GDST(수산물 추적성을 위한 글로벌 대화)에서 권장하는 

주요 데이터 요소를 포함하는 상호 운용 가능한 추적성을 확립한다"는 목표를 선언한 한 가지 추가 약속을 

제외하면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가이드라인은 글로벌 지속 가능한 수산물 이니셔티브 표준을 충족하는 약속을 인정하지만, 웹사이트에는 

구체적인 결과나 프로세스 정보가 표시되지 않았다. 또한 미쓰비시는 도요 레이조의 모기업이지만, 미쓰

비시의 모든 관련 정책 및 관행(아래 참조)이 도요 레이조에 적용되는지 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도요 레

이조 웹사이트에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다. (조사 당시의 정보이며 이후로 미쓰비시의 웹사

이트로 연결되는 몇몇 링크와 정보가 공개되었다).

미쓰비시 상사 (Mitsubishi Corporation)

a. 기업 개요114  

저명한 기업인 미쓰비시 상사는 1950년 4월 1일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1954년 7월 1일에 법인으로 설립

되었다. 현재 나카니시 카츠야가 대표이사, 사장, 최고 경영자(CEO)로 재직하며 유능한 리더십을 발휘하

고 있다. 자본금은 204,446,667,326엔(JPY)이며, 보통주 1,458,302,351주를 발행했다.

방대하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미쓰비시 상사는 수많은 지사와 자회사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

다. 1,321개의 자회사와 416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1,737개의 법인이 산하에 있다.

인적 자원 측면에서는 모회사에만 해도 5,44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모회사와 연결 자회사를 

모두 고려하면 총 직원 수는 79,706명에 달해 미쓰비시의 광범위한 사업과 글로벌 영향력이 돋보인다.

미쓰비시 상사는 특정 산업과 전문 분야에 중점을 둔 여러 비즈니스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그룹

에는 산업 디지털 혁신 그룹, 차세대 에너지 사업 그룹, 천연가스 그룹, 산업 소재 그룹, 화학 솔루션 그룹, 

광물 자원 그룹, 산업 인프라 그룹, 자동차 및 모빌리티 그룹, 식품 산업 그룹, 소비재 산업 그룹, 전력 솔루

션 그룹, 도시 개발 그룹 등이 있다. 

b. 분석 결과 

미쓰비시 상사는 인권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인권장전,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침 원칙, ILO 국제노동

기준, 안보와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미쓰비시 상사는 또한 공급업체와의 계약

에 '지속 가능한 공급망 행동 지침'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공

급자"에 대한 언급이 있을 뿐 정보를 얼마나 확산시키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또한 다음 기업들과는 상당히 다르게 참치에 대한 개별 가이드라인인 '참치 조달 가이드라인'과 목재 및 팜

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인권 관련 세부 사항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

다. 하지만 부정적인 인권영향을 예방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한 효과가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전반적으로 

미쓰비시 상사는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참치 산업의 IUU 어업 및 

인권 침해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공급망 정보, 진행 상황 및 결과는 충분히 공개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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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라이 산업 주식회사

a. 기업 개요117  

토라이 산업은 일본 시즈오카현에 본사를 두고 있다. 1988년 7월에 설립된 이 회사의 자본금은 6700만 

엔(JPY)이며, 현재 대표이사는 이시카와 토시오이다. 이 회사는 소지츠 주식회사가 지분 100%를 소유한 

완전 자회사로 운영되고 있다.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토라이 산업은 남성 79명, 여성 40명으로 총 

119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토라이 산업은 계열사인 토라이 참치 제품 유한회사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

다. 또한 협력 파트너로 확인된 (주)CAS 및 (주)크리에이트와도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b. 분석결과 

안타깝게도 토라이 산업의 경우, 사업 내 인권 보호와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소지츠 주식회사 (Sojitz Corporation)

a. 기업 개요118  

소지츠 주식회사는 2003년 4월 1일에 설립되었다. 자본금은 160,339,000,000엔(JPY)이며, 대표이사

는 후지모토 마사요시이다. 소지츠 주식회사는 본사를 포함한 5개의 국내 지사와 87개의 해외 지사를 통

해 글로벌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내 131개 자회사와 해외 291개 계열사를 관리하고 있다. 비

연결 기준 2,523명, 연결 기준 20,669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소지츠 그룹은 일본 및 해외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제조, 판매, 수입, 수출, 서비스 제공, 투자 등 다양한 

글로벌 비즈니스에 참여하고 있다. 다양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소지츠 코퍼레이션은 자동

차 사업부, 항공우주 및 운송 프로젝트 사업부, 인프라 및 헬스케어 사업부, 금속, 광물 자원 및 재활용 사

업부, 화학 사업부, 소비 산업 및 농업 사업부, 소매 및 소비자 서비스 사업부 등 7개 사업부 구조를 따르고 

있다. 

b. 분석결과 

미쓰비시 상사와 마찬가지로 소지츠에도 2017년 6월에 제정된 인권 정책이 있다119. 지지 의사를 표명하

는 원칙도 미쓰비시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에 제정되어 2017년에 개정된120 '소지츠 그룹 공급

망 CSR 행동 지침'과 2019년에 발행된 소지츠 그룹 구성원을 위한 '소지츠 그룹 지속가능성 핸드북'이 있

다.121 소지츠가 공급업체와의 계약에서 이러한 조치에 대한 약속을 요구한다는 정보는 없었으나, 모든 연

결 자회사가 이러한 조치에 대한 '확인서'를 보내도록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에 따르

면 정책의 유포를 “고위험 산업 공급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정보 유포의 대상도 불분명하다. 또한 참치를 

대상으로 특화된 가이드라인이 있는 미쓰비시에 비해 소지츠는 목재와 팜유에 대한 개별적인 가이드라인 

두 개뿐인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가치 사슬 내 인권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 진행 상황 및 결과와 

관련하여 공개된 정보가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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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 주식회사 (AEON Co., Ltd.)

a. 기업 개요122 

이온 주식회사(순수 지주회사)는 1926년 9월에 설립되었다. 현재 요시다 아키오가 사장 겸 최고경영자

(CEO)로 재직하고 있다. 자본금 2억 2,007만 엔(JPY)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소매업, 쇼핑몰 개발업, 

금융 서비스업, 서비스업, 관련 벤처기업 등의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하여 사업 활동을 관리하는 순수 지

주회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온의 발행 가능 주식은 총 2,400,000,000주이며, 자사주를 포함

한 총 발행 주식 수는 871,924,572주에 달한다.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이온 주식회사는 미즈호 은행, 

노린 중앙 금고, 스미토모 미쓰이 은행, 레소나 은행, 미쓰비시 UFJ 은행 등 주요 기관과 금융 거래를 하고 

있다. 이온 주식회사의 감사 법인은 딜로이트 도이치 도마츠 주식회사이다.

b. 분석 결과 

이온은 2008년에 인권 정책을 수립하고 2018년에 이를 개정하여 협력업체의 인권까지 적용 범위를 확

대했다. 이온은 미쓰비시와 소지츠가 지지한 원칙 중 보안 및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을 제외한 모든 원

칙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이온 공급업체 행동 강령(CoC)"을 제정했다.123 이 정책에는 부록

에 '이온 지속 가능한 수산물 조달 정책'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정책은 자원 고갈 방지와 생물 다양성 보전

의 관점에서만 작성되었다.124 또한 인권과 관련된 의무 조치는 자체 브랜드인 “탑 밸류(Top Value)"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세븐앤아이 홀딩스 주식회사 (Seven & i Holdings Co., Ltd.)

a. 기업 개요125  

이사카 류이치 사장 겸 대표이사가 이끄는 세븐앤아이 홀딩스는 2005년 9월 1일에 자본금 500억 엔으로 

설립되었다. 2023년 2월 말 현재 발행 주식은 886,441,983주이며, 1주 단위는 100주이다. 세븐앤아이 

홀딩스는 주로 그룹 계열사의 기획,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며 다양한 사업 운영에 주력하고 있다. 여기에

는 편의점, 슈퍼마켓, 백화점, 슈퍼마켓, 전문점, 식품 서비스, 금융 서비스 및 IT 서비스가 포함된다. 이 회

사는 순수 지주회사로 운영되며 그룹 계열사의 활동을 감독하고 조정한다.

b. 분석 결과  

미쓰비시, 소지츠, 이온과 마찬가지로 세븐앤아이도 위에 나열된 국제 원칙(이온이 지지를 표명한 원칙에 

더하여 다국적 기업을 위한 OECD 가이드라인, 유엔 글로벌 콤팩트 10대 원칙, 아동의 권리와 비즈니스 원

칙,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일본의 국가 행동 계획 포함)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인권 정책을 웹사이트에 공

개하고 있다. 이 정책에 따라 "세븐앤아이 그룹 비즈니스 파트너 지속 가능한 행동 지침"도 있다.126 브랜드 

제조사의 공급업체는 세븐앤아이와 계약을 맺을 때 양해각서(MOU)를 체결해야 하는데,127 이에도 역시 이

온과 비슷한 문제점이 있다. '지속 가능한 소싱 원칙'의 '부문별 정책'에 수산물을 강조하는 섹션이 있지만, 

천연자원 보존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8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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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일본 참치 관련 기업의 인권 정책 및 제도 분석(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 기준)

표 9의 색상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파란색으로 평가되었다고 하여 해당 관행이 필요하고 충분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도요 레이조 주식회사 미쓰비시상사 트라이 상요 주식회사

1. 인권 정책
비공개
*조사 시점 기준. 이후 미쓰비시 상사와 동
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개 비공개

2. 공급업체 관련 행동 지
침 수립 및 촉진

사용 가능(지속 가능한 공급망 관리를 위한 정책)
* 공개된 정보에서 '공급업체'에 대한 언급만 있으며, 보급 범위가 불분명합니다.
 【특징】 
공급업체와의 계약서에 본 정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미준수 시 계약 해
지 옵션이 있습니다.

비공개

3. 수산업 관련 정책 및 
가이드라인

공개(참치 조달 가이드라인)
*인권 침해 위험에 대한 언급하고 있으나 인권 침해를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데 있어 그 효과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비공개

4. 위에서 언급한 "1", "2", 
"3"을 기반으로 분석한 참
치 공급망에 대한 HRDD
의 구현 정도

부분적으로 구현되었습니다.
 【특징】
HRDD 방식: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공시하고 있으나 실제 내용은 불분명합니다.
•	 참치 공급업체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 세부 내용 없이 '실시 중'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	 참치 공급업체에 대한 외부 감사 실시 → "2022년부터 시작하여 2025년까지 정례화할 예정"으로 공시하고 있

습니다.
•	 선박 모니터링 개선 → "2022년부터 검토 중"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HRDD 결과: 
부분 공개. 2017년 '참다랑어 지속가능한 소싱 정책' 실행계획의 이행 현황 및 결과만 제공합니다.

비공개

참치 공급망에 대한 
고충처리 제도

공개(외부 이해관계자를 위한 연락 창구로서의 고충처리 제도)
* 거버넌스 메커니즘에는 참치가 포함되지만 특정 제품 카테고리로 제한됩니다.
* 대상 기업은 자체 소유 기업, 그룹사, "지속 가능한 공급망 조사(Sustainable Supply Chain Survey)"의 적용을 
받는 공급업체로 제한됩니다.
* 지원 언어는 일본어, 영어, 중국어로 제한됩니다.

비공개

참치 공급망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수행 중
수산업 노동권 문제에 관한 다중 이해관계자 플랫폼 참여(유엔글로벌콤팩트 지속가능한 해양원칙(SOP) 실천 플랫폼, 
SeaBOS 등).

비공개

참치 공급망에 대한 
공급업체 목록 공개 여부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소지츠 주식회사 이온 주식회사 세븐앤아이 홀딩스 주식회사

공개 공개 공개

공개(공급망에 대한 소지츠 그룹 CSR 행동 가이드라인)
*공개된 정보에서 '고위험 업종의 공급업체'에 정책을 전파한
다는 언급만 있고, 전파 범위는 불분명합니다.
【특징】
딱히 없습니다

공개(이온 공급업체 행동 강령(CoC))
*공개된 정보에는 '공급업체'에 대한 언급만 있으며, 배포 
범위가 불분명합니다.
【특징】
개인 브랜드 제품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CoC 준수 여부
를 평가하기 위해 외부 감사 등을 실시합니다.

공개(세븐앤아이 그룹 비즈니스 파트너 지속 가능한 행동 가이
드라인)
*공개된 정보에서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언급만 있으며, 보급 
범위가 불분명합니다.
 【특징】
개인 브랜드 제품 공급업체에 한해 SCR에 관한 양해각서
(MOU)가 필요합니다.
가이드라인은 홈페이지에서 21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비공개 
사용 가능(수산물을 포함한 "이온 지속 가능한 조달 원칙
(Aeon Sustainable Procurement Principles)")
*인권 침해 위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사용 가능(수산물을 포함한 "세븐앤아이 그룹 지속 가능한 소
싱 원칙 및 정책(Seven & i Group Sustainable Sourcing 
Principles and Policies)" 및 "지속 가능한 원자재 조달
(Sustainable Procurement of Raw Materials)")
*인권 침해 위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참치 공급망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공급망에 관한 정보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징】
2019 회계연도에는 목재 공급업체의 산림 관리 관행에 대
한 제3자 평가가 실시되었습니다. 다른 공급업체에 대한 이
행 현황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참치 공급망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습니다.
*일반 공급망에 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HRDD 사이클의 구축은 2025 회계연도에 완료될 예정
입니다.

참치 공급망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습니다.
*일반 공급망에 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특징】
중국 및 동남아시아의 자가 상표 제조 시설에 대한 제3자 감사는 
내규(16개 범주, 117개 점검 항목)에 따라 실시합니다.
사전 통보된 공장 방문을 통해 현장 실사, 문서/데이터 확인, 관
리자 및 근로자 인터뷰 등을 통해 CSR 준수 여부를 평가합니다.

공개(외부 핫라인)

*제품 및 회사 정보는 불분명합니다.
*지원 언어: 일본어와 영어로 제한됩니다.

공개(공급업체 핫라인)
*대상 제품: 개인 상표 품목만 해당됩니다(참치 포함 여
부는 불확실).
*대상 회사: 개인 상표 제품의 공급망에 있는 회사만 해당
됩니다.
*지원 언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버마어, 크
메르어, 태국어, 타갈로그어, 인도네시아어, 벵골어, 말레
이어 등 기타 언어는 준비 중입니다.
*타사 조직(ASSC)에서 운영합니다.

공개(공급업체용 헬프라인 세븐앤아이 HLDGS) 
*제품 및 회사 세부 정보가 불분명합니다.
*지원 언어: 일본어만 지원됩니다.
*타사 조직(IntegreX Inc.)에서 운영합니다.

비공개
*이해관계자 간 대화가 진행 중이지만, 특히 참치에 대한 
프레임워크와 관행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직 명확하지 않
습니다.

수행 중
글로벌 수산물 지속가능성 계획(GSSI) 참여

비공개
*이해관계자 간 대화가 진행 중이지만, 특히 참치에 대한 프레
임워크와 관행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파란색: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음. 　 

노란색: 불충분하지만 일부 조치가 취해지고 있음. 　 

빨간색: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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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와 기업 행동의 한계 

참치 어획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에 대해 대응하기 위하여, 참치를 수입, 유통, 판매

하는 일본 기업은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서 살

펴본 바와 같이 일본 시장에 공급되는 참치의 공급망은 매우 복잡하고 불투명하여 정확한 ‘원산지'를 

파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한편 일본정부는 참치 수입 과정에서 지역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 

준수 여부만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획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에 대해 식별하고 대

응할 수 없다. 만에 하나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가 발생하더라도 이주어선원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구제

를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인데, 국경을 넘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복잡하고 불투명한 공급망은 참치 어획 

과정에 만연한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의 위험을 은폐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은 

채 시스템이 유지되도록 한다. 

롱싱 629호에서 일어난 샥스피닝© A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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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싱 629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WCPF 협약 해역에서 조업을 하였다. 해당 선박에서 

항해한 24명의 인도네시아 선원 중 4명이 원인 불명으로 사망했다. 바다에서 죽음을 맞이한 선원 3명

의 시신은 바다에 유기되었다. 

살아남은 선원들은 인신매매와 관련한 끔찍한 사건들을 증언했다. 선원들은 13개월 동안 하루에 18시

간 동안 일을 했고, 평균적으로 총 미화 500 달러를 지급받았다. 피해 선원 중 5명은 약속 받았던 임

금의 3.1%에 불과한 미화 120 달러 밖에 지급받지 못하였다. 중국인 선원들이 병에 담긴 생수를 마시

는 동안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바닷물을 마셔야 했다. 여러 차례에 걸친 해상전

재로 선박은 기항할 필요가 없었기에, 선원들은 13개월 동안 선박에 갇혀 있었다. 

롱싱 629는 상어지느러미 채취(shark finning) 및 보호 어종의 어획 등 IUU 어업에 관여한 혐의

를 받고 있 다. 선원들이 촬영한 사진에서 청상아리 (Shortfin Mako Shark), 귀상어 (Scalloped 

Hammerhead Shark), 및 백상어 (White Shark)가 발견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받고 있는 어종이었다. 

롱싱 629는 중국의 Dalian Ocean Fishing(이하 ‘DOF’) 소유의 선박으로 DOF의 가장 큰 고객 중 하나

가 일본의 Mitsubishi였다. 또한 롱싱 629가 기항 없이 조업을 하는 동안 최소 2회 이상 일본 운반선

이 일본 항구에 어획물을 전재하였다. 롱싱 629에서 동료의 죽음을 목격한 뒤 한 선원은 계약을 종료

하고 인도네시아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운반선을 통해 귀국을 시도하였으나 거절을 당하

기도 하였다.

특히 미쓰비시는 "대화 세션"과 2017년부터 공급업체와의 "연례 설문지"를 통해 공급망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2020년 어선원 4명이 사망한 사건이 보고될 때까지 DOF 선박

의 노동 착취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보고해, 대화와 설문조사를 통해 사건과 관련된 노동 및 인권 착

취를 파악하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줬고 다른 인터뷰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노동 및 인권 침해에 연루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어업 회사가 DOF만이 아니라는 점과 공급업체의 인권 침해를 확인하는 미쓰비

시의 시스템이 이전에 실패한 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쓰비시는 수산물 공급망의 인권 위험을 

검토하고 확인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조치를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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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인권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운 참치를 
위한 권고  

일본 카츠우라 어항©Shutterstock

1. 한국 정부를 위한 권고  (주로 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점에서)
 

1. 어선원노동협약 (ILO C188)을 비준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이주어선원의 노동조건과 안전, 건강, 의

료,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내법을 정비할 것.

2. 송출입 절차에서 공공성을 확보하여 이주어선원의 송출 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수료 및 불법 임금공제 관

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주어선원이 한국 선원과 임금, 노동조건, 생활환경에 있어서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할 것. 

4. 여권 압수 금지 조치에 대한 이행을 점검하고 여권 압수 금지 주체가 송출업체 및 선장, 선원에게 확대 적

용되도록 법을 개정할 것.

5. 승선기한 상한 조치 준수 여부에 대한 이행 감독을 실시하고, 모든 원양어선의 항해 기간을 6개월로 제한

할 것. 

6. 원양어선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

7. 인신매매 대응 종합계획에 원양어선 이주어선원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8. WCPFC 등 지역수산기구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노동기준 비준에 적극 협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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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정부를 위한 권고 (주로 기업과 인권 관점에서)
 

1. 어선원노동협약(ILO C188)을 비준하고, 이주 어선원의 안전, 건강, 의료, 생활환경, 노동권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법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

2. 참치자원 보존 및 관리의 강화를 위한 특별법 (참치관리법)과 특정 수산 동식물의 적절한 국내 유통 및 수

입 보장에 관한 법률 (수산물법)을 개정할 것. 수산물에 대한 인증 의무화를 더 다양한 수산물에 폭넓게 

적용하고, 인증 항목으로 IUU 여부 뿐 아니라 전체 공급망에서 수산물이 강제노동, 인신매매 및 아동노동

과 같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또한 수산물의 추적가능성을 국제 

기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내 어획 수산물에 대해서도 어선 항해 기록, 무역 파트너 및 수산물 기록 

등의 제출을 의무화할 것.  

3. IUU 어획물의 수입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어획 과정에서 인권 침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수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 어업 인권 및 노동 조건에 대한 국제 기준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

4. 수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대해 공급망 목록 공개와 적절한 인권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

5. 모든 기업, 특히 수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이 적절한 인권 실사 이행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공공 헬

프데스크를 구축할 것.

6. WCPFC 등 지역수산기구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노동기준 비준에 적극 협력할 것.

3. 수산물을 수입하는 일본 기업을 위한 권고

1. 공급업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모든 공급업체 계약에 규정 준수 조항을 포함시키며, 하청 공급

업체와의 직접 면담을 포함하여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정기 감사를 실시할 것. 이러한 지침이 철저히 이행

되는지 모니터링하고 확인할 것.

2. 수산업 분야의 고유한 국제 기준과 인권 위험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조달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것. 

공급업체에 대한 온보드 모니터링 시스템과 외부 감사 실시가 포함시킬 것.

3. 수산물 산업과 관련된 인권 위험을 식별, 예방 및 완화하기 위해 인권 실사를 실시하고, 그 과정, 진행 상

황, 도전 과제 및 식별된 인권 위험을 공개하여 책임성을 확보할 것.

4. 어선원이 이용할 수 있는 고충처리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 특히 수산업에서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만연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노동자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국어 지원을 보장할 것.

5. 수산업계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진행하고, 이러한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 위해 이

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을 것. 

6. 최종 선박까지 연루된 모든 공급업체를 파악하여 공개할 것. 업계 전반과 협력하여 해상 전재 규정과 같

은 문제를 해결하고 해산물 추적성을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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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수산기구를 위한 권고

1. WCPFC는 선원들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고 책임 있는 어업을 촉진하기 위해 제 21차 WCPFC 정기 회의에

서 노동기준에 관한 보존조치를 채택할 것. 

2. WCPFC 외의 다른 지역수산기구, 특히 참치기구에서 선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기준을 적극 

채택할 것. 

3. 전재 규정 이행을 면밀히 감시하고, 전재 신고 내역을 공개하여 전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

태평양의 어선 © Adobe 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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